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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일부개정 알림

1. 귀 기관 및 학·협회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이 붙임과 같이 일부개정(보건복지부령 제1106호, 

2025. 4. 1. 공포 및 시행) 되었음을 알려드리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해당 보건복지부령은 2025년 4월 1일자 관보 및 국가법령정보센터(http://www.law.go.kr)에서 확인 가능.

붙임.  보건복지부령 제1106호(후천성면역결핍증 예방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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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한 동행, 국민과 함께하는 질병관리청

[개정이유 및 주요내용]

후천성면역결핍증에 관한 검진을 목적으로 혈액검사를 실시하는 검사기관의 검사 의뢰에 따라 확인

검사를 해야하는 확인검사기관에 진단검사의학과 전문의가 상근하는 의료기관의 장과 진단검사의학과가 

개설된 의과대학의 장을 추가하여 인체면역결핍바이러스(HIV)의 감염 여부에 관한 확인검사 기간을 

단축하려는 것임


